
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(제14조 관련)

인력 자격기준

1. 특수교사
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

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

2. 사회복지사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

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

3. 변호사
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

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

4. 상담전문인력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

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

가.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(정신건강의학과전문

의에 한정한다)

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

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9조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

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

라. 「정신보건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

마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


